
�54� THE SAFETY TECHNOLOGY 

1. 재해발생경위

2006년 2월 �일 14:10경 충남 소재 ��(주) 인화공용 리프트 설치현장에서 재해자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서

마스트 용접부에 터치업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를 상승시킨 후 2층 높이에서 정지시키려고 하 으나, 정지

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자 점검구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운반구와 고정벽체의 개구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임.

2. 재해발생요인

가. 리프트에 임시로 설치한 펜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기능 제거

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3. 동종재해예방 책

가. 리프트에 임시로 설치한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기능 유지

리프트 운반구 조작 펜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버튼은 수동 또는 자동운전모드와 관계 없이 급박한 위험상황 발

재해사례연구

리프트신규설치후도장작업중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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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 항상 리프트를 비상정지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

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 배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안전

하게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함.

다. 긴급위험상황시 안전조치방법 등에 한 사전 안전교육 철저

리프트의 구조와 기능 및 작업상황에 따른 위험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함.

4. 법위반사항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리프트 안전상태

등관리철저

리프트 안전

상태 불량
작업전 안전

교육 미실시

리프트 팬던트

스위치 부적합

작업전 안전

교육실시

리프트조작

스위치구조변경

안전작업

요령 미숙지

안전작업요령

숙지 철저

작업 전 리프트

기능 미확인

리프트비상정지

기능등확인후

도장작업

작업방법 및 지휘자

배치 후 작업

리프트설치 작업시

작업방법 부적합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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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발생경위

2006년 1월 �일 09:50경 경기도 소재 ��공업(주) 콘크리트파일 제조 작업장내에서 재해자가 콘크리트파일

골조인 Shoe를 운반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2.8톤)을 조작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천

장크레인 밑에서 Shoe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가 낙하하는 전용달기기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불량

나.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상태 불량

다. 안전모 미착용

3. 동종재해예방 책

가.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 성능 유지

천장크레인권과방지장치는권과시자동적으로동력을차단하고제동하는기능을가지도록항상성능을유지하고

천장크레인 Load Block 등 달기기구의 상부와 드럼 등 권상장치의 하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재해사례연구

천장크레인와이어로프가파단되면서전용달기기구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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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함.

나.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방법 준수

와이어로프 직경이 16mm 이하에서의 클립 수는 4개 이상으로 하고 클립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 이

상으로 하여야 함.

다. 안전모착용 철저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4. 법위반사항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재해사례연구

낙하사고

작업시 위험요인

확인점검 철저

낙하 등 위험

요인 확인 미흡

기계안전상태

관리철저

기계안전 관리

상태 소홀
근로자 안전 교육

미실시

권과방지장치

불량

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권과방지장치

교체

안전작업요령

미숙지

안전 작업

요령 숙지’

클립에 의한 와이

어로프 단말고정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상태 불량

안전모 착용 후 작업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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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THE SAFETY TECHNOLOGY 

1. 재해발생경위

2006년 3월 �일 13:05경 경기도 소재 ��전선(주) 터보냉동기 제작업체에서 납품된 기어박스에 고압질소를

주입하여 기 시험(설계압력의 약 1.5배)을 하던 중 내부압력에 의해 기어박스가 폭발하면서 파괴된 주물파편이

비래하여 재해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압력방출장치 미설치

나. 기어박스 재질 불량

다. 기 시험방법 불량

3. 동종재해예방 책

가. 내압테스트시 압력방출장치 설치

내압테스트를 위해 고압가스 주입시 기어박스 또는 가스주입구에 안전밸브 등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 과압

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여야 함.

재해사례연구

터보냉동기 기어박스 기 시험 중 과압에 의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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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압시험 규정 준수

기 시험시 시험압력의 50%까지 서서히 승압시키고 이상이 없을시 10%씩 서서히 승압시켜 시험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승압시켜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기어박스에 한 재료시험 실시 및 납품업체 품질관리 강화

기어박스 재질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주물제작 결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품업

체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4. 법위반사항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재해사례연구

폭발사고

폭발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후 작업

폭발위험요인

미확인

작업 전 안전상태

관리철저

안전관리 상태

미흡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압력방출장치

미설치

근로자 안전

교육 실시

압력방출장치

설치

작업안전수칙

준수 미흡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

기 시험방법 불량

기 시험시내압

규정준수
주기적인 재질시험

실시

기어박스 재질

불량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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